
년 형법전면개정판2021 SPA 정오표 쇄기준(1 )

총론< Ⅰ권>

p.78 중간 절충설 내용 중 글자수정

절충설부분적 긍정설 이분설( , ) 형사범에 법인이 범죄능력을

절충설부분적 긍정설 이분설( , ) 형사범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p.114 중간 (“ | 의 경우 삭제)”

행위자가일정한고의살인의고의를가지고행위제행위를하였으나그의의도와는달리연속된다른행위( ) ( 1 )

제 행위에 의해 원래 의도한 결과사망가 실현된 경우( 2 ) ( ) (| 의 경우)

각론< Ⅰ권>

p.16 확인학습 번 글자 수정17

17 위계계 또는 위계 또는

p.136 째줄 글귀 추가7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p.282 하단 관례판례 판례번호 수정

방송기자가 대판 도

방송기자가 대판 도

각론< Ⅱ권>

✔대판 도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2020.2.20, 2019 9756 (p.9 p.46).～

p.9 하단 번 판례3 3.동산의 양도담보(| 포함) 전체 삭제

이하 번호 수정 페이지(10 4. 10. 3. 9.)

p.12 하단 번 판례 아래 번 판례 추가15 16

동산의양도담보 동산을양도담보로제공한채무자가그동산담보물을점유개정에의하여계속점유하

던중제 자에게임의처분한경우 배임죄×대판 도 전원합의체|회사의은행에

대한대출금담보를위해동산을양도담보로제공한자회사운영자가은행채권자이담보목적을달성

할수있도록담보물을보관 관리할의무나임무를위배하여타에매각함으로써채권자에게재산상손해

를가한경우 배임죄×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그소유의동산을채권자에게양도담

보로제공함으로써채권자인양도담보권자에대하여담보물의담보가치를유지 보전할의무내지담보물

을타에처분하거나멸실 훼손하는등으로담보권실행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를하지않을의무를부담

하게되었더라도 이를들어채무자가통상의계약에서의이익대립관계를넘어서채권자와의신임관계에

기초하여채권자의사무를맡아처리하는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채무자를배임죄의주체인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그가담보물을제 자에게처분하는등으로담보가치를감소

또는상실시켜채권자의담보권실행이나이를통한채권실현에위험을초래하더라도배임죄가성립한다

고할수없다 위와같은법리는 채무자가동산에관하여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하여이를채권자에게

양도할의무가있음에도제 자에게처분한경우에도적용되고 주식에관하여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한

채무자가 제 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주식을채권자에게양도하기로약정하거나양도담보로제공한채무자가채권자인양도담보권자

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함을전제로채무자가담보목적물을처분한경우배임죄가성립한다고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을비롯한같은취지의대법원판결들은이판결의견해에배치

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p.24 중간 수정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이중매매 동산의 이중매매

하단 관련판례 “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번 번 판례1 , 2” 전부 삭제

p.36 문제 번 해설 전체 수정3

× 는 물론 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도 전원합의체A B ( 2020.2.20, 2019 9756 ).

p.43 문제 번 해설14 ㉠ 전체 수정 및 정답 교체

㉠× 배임죄×대판 도 전원합의체( 2020.2.20, 2019 9756 )

정답 정답

p.45 문제 번 지문 뒷부분 수정 및 해설 수정19

금전채권을 배임죄가 성립한다 금전채권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도1989.7.25, 89 350 대판 도 전원합의체2020.2.20, 2019 9756

p.214 관련판례 판례번호 교체4.

공무원중간결재자이 직무유기죄×대판 도

공무원중간결재자이 직무유기죄×대판 도

p.266 째줄14 4.“ 기타” 판례번호 교체

공무원중간결재자이 직무유기죄×대판 도

공무원중간결재자이 직무유기죄×대판 도

p.304 “ 4 증거인멸죄 법조문 수정”

제 조제항155 1 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 은닉 위조또는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제 항155 4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